
청탁금지법의대상자와범위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대상은?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임직원, 사학재단이사진및배우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사대표・임직원

전체배우자

124만

36만

60만

160만

약400만명
이상추산

*우리나라인구 100명당 8명이해당



청탁금지법법률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기관은?

적용대상기관



청탁금지법법률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대상은?

적용대상자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청탁금지법법률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대상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법률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

공무수행사인

공무(업무)와관련된사항만법적용대상이된다는점,
공무수행사인의유형에따라다양한케이스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기억하자



청탁금지법법률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대상은?

적용대상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장소적적용범위

청탁금지법, 해외에서는적용안될까?

1. 대한항공에서일어난청탁

2. 외국에출장간공무원이받은식사대접

3. 타이항공에서일어난국내공무원의부정청탁

4. 아시아나항공에서공무원에게부정청탁을한외국인

대한민국국적을보유했기때문에모두부정청탁에해당됨



청탁금지법적용대상한눈에정리하기

1.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공직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청탁하는 일반 국민

3. 청탁금지법장소적적용범위

-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 포함,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내 포함

-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외국인도 포함됨


